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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 T idal flat s are an invaluable natural resource with v ariou s
cultural, environm ental, and economic values and function . Especially our
w estern sea is acclaimed for it s vast tidal flat s , which are con sidered

internationally important w etlands . Since the 1970s, indu strial plant s and
farming lands w ere created through enorm ous reclam ation project s.
Around 40% of the total tidal flat s w ere destroyed and lost forever .

F ortunately , public aw 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idal flat s is gradually
growing . Many civic and environmental groups are w orking to preserve
our w etlands. Such activities led to the enactm ent of the W etlands

Conservation Act in F ebruary , 1999.
T he Wetlands Conservation Act w as legislated to effectiv ely preserve

and m anage tidal flat s and pur 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am sar Convention . But this Act is not enough to conserve tidal
flat s . Because there are som e problem s of it ; substantial region s of the
coastal w etlands (§2), designation of the W etlands Con servation Areas

and Specially Managed W etlands Surrounding Area (§8), permission or
prohibition act in wetlands con serv ation areas (§13), and so on. T hu s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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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paper describes the problem s of the W etlands
Preservation Act and improve the problem s of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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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연안습지는 한 번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그 대체물을

만들 수 없는 귀중한 자연자원 중의 하나이다. 연안습지의 수산물생산

가치, 자연생태계유지 가치, 연안수질환경 오염방지 가치 등은 그 면적

에 비해 다른 어떠한 보전지역의 가치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자연자산

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

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그 사용은 그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

정 개인의 사적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안습지 면적은 약 3,000km 2이고 km 2 km 2전 국토의 3%

를 km 2차지하며 이 중에서 갯벌 면적은 1999년 현재 약 2,400이나 이

중 650의 갯벌은 현재 간척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1,800의 지역이 자연상

태로 남아 있다.1) 우리 나라 습지는 면적의 크기로 보아 내륙습지 1%,

연안습지 99%로서 대부분이 연안습지이다.2)

연안습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1999년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전까지는 연안

습지가 보전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의 제도가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연

안습지의 단 한 곳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자연공원

법에 의한 해상국립공원의 지정 제도가 있으나 해양생태계 보전 보다는

자연경관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

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습지의 관리주체의 혼란, 관리객체의 불분명, 법률의 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연안습지를 제대

로 보전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습지보전법의 법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 이지현,「한국의 갯벌」, 우리의 갯벌정책과 그 문제점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97면.

2) 미국의 경우에는 95%가 내륙습지이고 5%가 연안습지이다(U.S. FWS, Wetlands
Status and T rends in the Conterminous U.S. Mid- 1970' s to Mid- 1980 's , First
Update of the National Wetlands Status Report , 1991,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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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개정방안을 제안하여 연안습지의 좀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

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습지보전법의 개

정방안에 대한 연구 방법은 기존의 습지보전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문제

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각 조문에서 보강되거나 신설되어

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일부 재구성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습지보전법의 연혁과 기본적 내용

1 .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토지 및 수자원 확보, 지역개발이라는 논리로

서·남해안의 많은 연안습지가 매립과 간척 등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로

인해 많은 연안습지가 상실되었다. 개발로 인한 각종 배출물질 등은 해수를

오염시켜 연안습지의 다양한 생물상과 생태적 기능을 잃게 했다.

연안습지의 생태계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선진국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3) 1970년 중반부터 일본의 경우4)는 1970년대

후반부터 습지보전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1971년에 물새

의 서식처로서 습지의 중요한 기능을 인식하고 람사협약5)이 채택되었

3) 미국은 식민지 시절에는 221 million acres의 습지가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는 대략 103.3 million acres의 습지만이 남아 있었다(U.S. FWS, op, cit , p.3).

4) 일본의 갯벌은 일본국토의 약 0.15%를 차지하는 51.462㏊로 1945년의 83,000㏊와 비
교하면 약 40% 정도가 감소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갯벌보존운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다(李正奎, 干潟創出關基礎的硏究 , 廣島大學 學位請求論文, 1996, 105면).

5) 람사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의 정식명칭은「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
약」(T 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고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호주가 그 첫 번째 체약국이다. 1999년 7월 현재
116개국 약 1,006개소 72,388.342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있다(David Farrier
and Linda T ucker , Wise use of wetlands under the ramsar convention: A
challenge for meaningfu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12 No. 1,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21). 우리
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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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나라의 습지보전에 대한 관심은 1990년도부터 고조되기 시작

하여 1997년도에 람사협약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람사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내법인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다.

습지보전법(1999.2.8. 법률 제5866호) 및 동법 시행령(1999. 8.7 대통령

령 제16528호)의 제정은 습지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

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 기본적 내용

1 ) 연안습지의 정의와 범위

습지 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하며, 내륙습

지 라 함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

며, 연안습지 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

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6)

여기에서 말하는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

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즉,

조간대 습지로 주로 갯벌을 지칭한다.

2 ) 습지지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

6) 습지보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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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또는 습지개선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7)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기타

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

소 변경할 수 있다.8)

3 ) 습지보전 책무

습지를 보전할 책무는 국가가 진다.9) 내륙습지의 습지보호지역·습

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환경

부장관이 수립·시행하고,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 습지에 대한 조

사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

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총괄한다.10)

4 )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증축으

로 인한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7) 습지보전법 제8조.
8) 습지보전법 제10조 제1항.
9) 습지보전법 제4조.
10) 습지보전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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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의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해당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1)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

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12) 단, 농

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

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습지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3)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외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 법 제8조의 규정(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 법 제9조의 규정(면허)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시행령 제6조(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 등의

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

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11)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제7조.
12) 습지보전법 제13조 제2항.
13) 습지보전법 제13조.

7



해양정책연구 제17권 2호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6 ) 훼손 습지의 관리와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국가·지방지차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중 1/ 4 이상에 해당

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당

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존치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5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4)

생태계보전·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

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

다.15)

7 )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6)

14) 법 제17조, 동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10조.
15) 습지보전법 제18조.
16) 습지보전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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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분석

1 . 연안습지의 범위

1 ) 연안습지의 실질적인 개념

습지보전법상의 습지 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 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고, 연안습지 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

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

역을 말한다.17) 여기서 말하는 연안습지는 일반적인 연안습지의 개념인

갯벌의 주변부 즉, 염습지,18) 사구, 석호, 하도19) 등을 포함하지 않은 단

순히 갯벌만을 지칭한다.20) 그러나 이들과 갯벌은 퇴적물의 수급과 생

태계 조성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21)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

다.

염습지는 연안에서 물이 들고나는 조간대 갯벌의 상층부에서 육상경

17) 습지보전법 제2조(정의).
18) 염습지의 대표적인 식물로는 갈대를 들 수 있는데, 갈대군락은 수질정화와 폐기

물 처리, 부영양화 억제 등 환경을 정화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
라 국제 희귀 조류 및 천연기념물인 황새, 재두루미, 흑두루미, 저어새 등 겨울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이기 때문에 보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
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염습지 식생이다. 사실 이들 지역은 퇴적물이 갯벌에
비해 견고하고 육상과 가까워 개발의 일차대상이 되어 거의 개발되어 버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순천만 동천 하류의 13만 평에 달하는 갈대밭 등이 남아있
어 꼭 보존이 필요한 연안습지이다(홍재상,「한국의 갯벌」, 대원사, 2000, 45면
- 47면).

19) 하도(河道)는 유역분지의 지표수가 흘러내리는 것으로서 조석에 의해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의 형태로 나타난다. 갯골은 다시 조류로(tidal channel)와 조류세
곡(tidal creek)으로 나뉘는데 그 규모가 배의 통로로 이용되는 큰 것에서부터
해수가 흐르기만 하는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조수로는 조석에 따라
이용하는 어류나 새우류 등의 통로가 된다(홍재상, 전게서, 13면)

20) 이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의 간석지 와 그 범위가 같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에서의 간석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
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21) 홍재상, 해양습지(갯벌) 생태계의 이해와 환경영향평가 , 경남개발 37(99.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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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 사이에서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이 만나는 반육상환경의 짠늪을 지

칭한다. 여기에는 많은 해양생물들이 육상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

으며 동시에 육상생물이 해양환경에 적응하여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

물이 출현하며 그 생물량 또한 대단히 많다. 염습지를 상·중·하층으

로 구분하여 만조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염습지 하부층의 만조 빈도수

는 1년에 300회 정도이고, 염습지 중부층의 만조 빈도수는 1년에 100회

정도이며, 염습지 상부층 즉, 육지쪽 경계지역은 거의 만조의 횟수가 없

다.22) 따라서 염습지라 하더라도 육지쪽 경계지역의 상층부 염습지는

습지보전법 상의 연안습지 즉,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

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에서 제

외되어 습지보전법의 보전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안사구는 바닷가에 형성된 모래언덕으로 주로 서해안23)과 남해안

에 발달되고 있는데 해안과 육지 동·식물의 상호이동을 위한 중간지역

으로써 각종 조류, 곤충, 식물 등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수

욕장의 모래공급과 해일과 해풍으로부터 농지와 가옥을 보호하고 해안

가의 식수원이 지하수 저장기능을 하고 있는 등 해안생태계와 해안 주

민에게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사구

는 그 동안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결여로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사 채취, 건설골재 채취,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무분별하게 파괴되어

왔다. 특히 신두리 사구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원형이 잘 보전된 대규모

유산으로 고(古)환경을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지만 개발

등으로 유실위기에 놓여 있다.24)

석호(潟湖)는 해안선이나 하구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만조 때가 되

면 해수가 유입되고 간조 때에는 해수가 잔류함으로써 항상 염분을 포

22) 강래선, 염습지 식물군집에 대한 연구와 관리방안 , 환경과 조경 101호, 60면.
23) 서해안에만 모두 28곳의 사구가 확인됐고 태안군의 해안선에 16곳이 있다. 신

두리 사구는 길이 3.2km, 폭 1.2km, 넓이 384만km2로 한반도의 사구 중 가장
넓다. 학자들은 약 1만 5,000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추정한다(한국일
보, 2001, 6, 1).

24) 신두리 사구의 북쪽 육지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해양부분은 해양
수산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는 신두리
사구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웅습지를 사구습지로는 최초로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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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는 호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릉의 경포호, 속초의 청초호와

영랑호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동해안에 많다. 이들은 후빙기에 해면이

상승하여 해안이 침수됨에 따라 하곡을 중심으로 낮은 곳이 만입되고

그 입구가 사취나 사주로 가로막혀 발달하게 되었다.25)

이들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지형적·생태적 특성을 보이고, 무

엇보다도 갯벌과의 퇴적물의 수급과 생태계 조성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의 범주에 들지 않아

습지보전법의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육상의 자연환

경보전법이나 다른 보전법 등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의 개발로 인해 오염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26)

2 ) 하구의 개념

하구는 일반적으로 하천의 입구, 즉, 하천이 바다 또는 큰 호수와 만나

는 하천어귀를 일컫는 용어이다. 환경적인 특징으로 볼 때, 하구는 해수

가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담수에 의해 혼합·희석되는 수역이므로 지리

적으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담수와 해수가 맞닿아 섞여서

염분이 희석된 연안해역 또는 조석의 영향을 받아 염분이 올라가는 하천

수역 등 하구특성을 보이는 수역을 통칭하여 하구역 또는 염분 특성상

기수환경임을 반영하여 기수역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구는 염습지, 연안

역, 갯벌 또는 조간대, 만, 항구, 석호, 해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7)

하구지역 습지는 하천구역과 연안해역에 존재하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

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하구와 연계되어 발달한 연안습지 면적

은 최대 984.7km 2로 우리 나라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41.2%를 차지하

25) 홍재상, 전게서, 13면.
26)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꾸준히 해안사구를 불하해온 충

청남도는 최근, 남은 해안지역 전체를 해외의 개발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90년대 이후 전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사구 지역의 모든 건축물을 불허
하고, 이미 개인에게 불하된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2001. 12. 26. 밤10시 k1tv).

27) 이창희 외,「하구·석호 육해전이수역 통합환경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1, 14면.

11



해양정책연구 제17권 2호

고 있으며,28) 연안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하구습지이다.

그런데 습지보전법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구분에 있어 하구 는

내륙습지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구의 범위에 관한 정의 내지

는 설명이 없어 연안습지와의 관리권의 중복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내륙과 연안습지의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 .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

치가 있는 지역 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을 보호지역으로 지

정하되,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없는 지역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

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보전전략은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될 뿐더러 연안습지의 간척 또는 매립에 면

죄부를 주는 논리가 되고 만다.

2002년말 현재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낙동강하구,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울산 무체치늪, 물영아리 오름,

천성산 화엄늪, 무안갯벌, 진도갯벌 등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갯벌

은 그 희귀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 두 곳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5대 갯벌29) 중의 한 곳

에 속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자연유산 중의 하나이다.

3 . 행위 제한

습지보전법 제13조는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28) 이창희 외, 전게서, 57면.
29) 세계적으로 유명한 5대 갯벌은 북해연안,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조지아

해안, 아마존강 하구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서해 해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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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내용에는 간척·매립 금지 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따로 명

시된 것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연안습지의 파괴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이 간척·매립이었다. 그런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간척·매립의 금지 행위가 뚜렷이 명시되

고 있지 않다.

다른 보전 법률,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법의 경우 생태계보전지역

내에는 매립과 골재채취행위가 금지행위로서 명시되어 있고,30) 자연공

원법에서는 공원지구 안에서는 공원사업이외의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이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31)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32)

일단은 보호지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원칙을 세워둔 후에 예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4 . 하부 규정의 정비

연안습지를 보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신속한 하부규정의 정비에 있

다. 습지보전법 제17조에는 습지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

지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33)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습지의 조성에 대한 세부

적인 의무사항이나 벌칙 내지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 등이 없어 전시적

인 규정이 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조항이 되지 못하고 있

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31) 자연공원법 제25조.
32)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33) 습지보전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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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법 제9조(면

허)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로서 연안

습지를 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매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버리면 과연 남아있는 갯벌이 지

켜질 것인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갯

벌 보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예외금지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즉, 습

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

우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매립이나 골재채취 등이 금지된다는 조

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안관리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다.34) 습지보전법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안관

리법 등에서 습지지역의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명분

이 없다.

6 . 국제협약의 이행

우리 나라는 1997년에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35)

34) 연안관리법 제11조.
35) 습지보전법 제9조.

14



습지보전법의 개정 방안의 연구

우리 나라는 협약 가입시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람사사이트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습지는 모두 내륙습지 뿐이

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과 아시아습지보호협약

(Asian Wetlands Bureau; AWB)이 주요습지로 목록화한 한국의 습지는 모

두 21곳이나 되고, 이 중에서 연안습지는 13곳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 연안습지는 철새도래지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부가 주관

하는 철새동시센서스36)에 의하면 적어도 17곳37) 이상의 연안습지가 람사협

약의 기준에 따른 보호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

13- 14곳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매립 또는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다.

7 . 법률의 경과조치

습지보전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

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매립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습

지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

성이 풍부한 연안습지라도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갯벌 약 40%가 이미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매립 진행중

인 갯벌 면적만도 남아있는 갯벌의 약 1/ 4 정도인데, 타법에 의해 계획

된 매립사업을 이 법 시행 이전에 계획되었다는 명분으로 모두 시행한

다면 과연 남는 갯벌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38)

36) 전국 15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습지보전연대회의는 1998년 4월 17일부터 동년
5월 27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구, 순천만, 해남, 목포, 동진강하구,
강화도 등 서남해안의 29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중 17곳이 람사기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37) 낙동강, 남해도, 광양만, 해안 황산, 목포 압해도, 무안군 매안 일대, 함평만, 만
경강·동진강 일대, 경기도 평택 홍원리, 영종도 남부, 근간하구, 천수만, 아산
만, 영종도, 강화도 북부지역.

38) 갯벌에 대한 정책들도 일부 바뀌어 영산강 간척사업의 일부가 취소되었으며,
농림부에서는 전라남도의 함평·무안 지역에 계획했던 거의 600km2의 간척사
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은 보전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계획들을 취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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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의 문제점

1 ) 환경영향평가의 맹점

연안습지의 개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제

도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해양환경과 연안습지 보전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연안습지와 가장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대상 이다.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00만m 2 이

상, 매립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m 2 이상, 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3만m 2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m 2 이상

인 경우이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환경적 영향이 클 경우라도 대상사업 규모 이

하이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맹점이 있다. 이처럼 면적에 따라 일

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면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연안

습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면적보다 작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면적 30만m 2 미만의 지역의 어패류의 산란,

생육, 서식장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현행법으로는 매립을 막을 수 없

다.39)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평가대상 사업을 대규모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규모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40)

39) 박태윤, 이동근,「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1997, 103면.

40)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학교부지도 같이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업주는 아파트를
분리하여 조성함으로써 학교부지 조성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부산
일보, 2002. 12. 27. 개발업자들이 실제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서도 사업을 분리해 300세대 미만이 되도록 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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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안습지이용에 관한 관리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사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시적인 효과만

가질 뿐 실질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연안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만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보전정책이 되기는 어렵다. 앞으로 연안습지는 일반 대중의 인식의 전

환과 함께 여가활동과 교육의 장소로 많이 이용될 것이다. 벌써 일부

갯벌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작용

을 효율적으로 막음과 동시에 보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역주민

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러

한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Ⅳ. 개정 방안의 제안

1 . 연안습지의 범위 확대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연안습지를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으로 주로 갯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안습지라 함은 갯벌뿐만 아

니라 갯벌의 주변부 즉, 염생습지, 사구, 석호, 하도 등을 포함한 개념이

며, 이들과 갯벌은 퇴적물의 수급과 갯벌의 생태계 조성에 불가분의 관

계를 맺고 있는 지역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기존의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

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을 연안습지의 범위로 고집한

다면 이것은 연안습지 가 아닌 갯벌 로 그 정의가 수정되어야 한다.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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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 그 정의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갯벌은 반드시 주변부의 염습지, 사

구, 석호, 하도 등과 퇴적물의 수급과 생태계 조성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실질적인 갯벌 보전이 되려면 갯벌 주변부도 같이 보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구는 염습지, 연안역, 갯벌 또는 조간대, 만, 항구, 석호, 해협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습지보전법상 내륙습지로 분류되어 있다. 습지

보전법상의 습지분류는 관리권 중복 등의 이유로 하여 내륙습지와 연안

습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습지보전법상의 내륙습지에 정

의되어 있는 하구는 적어도 염습지, 연안역, 갯벌, 만, 항구, 해협 등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람사협약과 미국의 경우에는 습지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람사협

약에서의 습지란 물이 고여있든, 흐르든, 담수·기수·함수이든, 자연

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 없이 소택지·이탄

지·늪·물이 있는 지역이며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

하는 해역이 포함 되는 지역 41)을 말하며, 미국의 CWA에서는 식물생

육이 가능한 곳 42)이라고 정의하여 습지의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그

리고 미국의 습지분류상 연안습지에는 EST UARIES (하구)가 포함된

다.43)

따라서 현행의 연안습지의 범위는 내륙습지로 분류되어 있는 하구를

포함하여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

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에서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

41) wetland are defined as ; areas of marsh, fen, peatland or water , whether
natural or artificial, permanent or temporary , with water that is static or
flowing, fresh , brackish or sale, including areas of marine water the depth
of which at low tide does not exceed six meters .1) In addition,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wetlands may incorporate riparian and coastal
zones adjacent to the wetlands , and islands or bodies of marine water deeper
than six meters at low tide lying within the wetlands

42) the term wetlands menas those areas that are inundated or saturated by
surface or ground water at a frequency and duration sufficient to support ,
and that under normal circumstances do support , a prevalence of vegetation
typically adapted for life in saturated soil conditions . Wetlands generally
include swamps , marshes , bogs , and similar areas.

43) U.S. FWS, op, cit , pp.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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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

지의 지역과 강하구, 그리고 그 주변부인 염습지, 사구, 석호, 하도 등

갯벌과 그 생태를 같이 하는 지역 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 습지보전 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

연안습지와 같은 희귀한 자연유산은 전부를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보전

법에서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

하여 보전을 이분화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연안습지의 가치를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연안

습지는 개발을 중지시키고, 남아있는 연안습지와 함께 전부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외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

립기본계획의 수립,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예외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매립기본계획의 수

립)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 법 제9조(면허)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

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연안습지를 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44) 습지보전법의 목적상 그리고 우리의 갯벌이 처해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 이제는 남아있는 갯벌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의 중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한 매립이나 간척은 중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 갯벌의 면적이 우리와 비슷한 5,400km 2인

데, 1980년대 중반에 지방지치단체별로 갯벌 모두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44)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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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리하고 있다.45) 독일의 환경에 관한 국가적인 관심은 여러면에

서 부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동 법 제8조의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또

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모든 연안습지는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법 시

행령 제13조와 같은 예외조항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 행위제한의 명시

습지보전법 제13조에서는 연안습지의 가장 큰 파괴행위인 간척 및 매

립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다른 보전 법률

등에서는 금지행위에 매립·간척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습지보

전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다른 보전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매립이나 간척의 금지 규정

이 이 조항에 추가로 명시되어야만 한다.

45) 독일의 갯벌은 국립공원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예를들면, 니더작센 주의 갯
벌국립공원은 1986년 10월부터 국립공원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갯벌국립공
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청을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보전 강도를 달리하는 3개
의 구획으로 나뉘며, 이 보전강도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리법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용시의 규제방법도 다르다. 니더작센주는 갯벌 국립공원을 제한된 탐
방로나 표시를 따라서만 출입이 가능한 1구역(54%), 새들이 알을 낳거나 새끼
를 품는 시기에 표시를 따라 출입할 수 있는 2구역(45%), 휴양과 레저활동이
가능한 3구역(1%)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 2구역은 개발에 의한 갯벌파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휴양 레저가 이뤄지는 3구역에서도 관련 시설의 설치
를 엄격히 제한하고 연안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
리하고 있다. 1999년에는 1구역 대부분에서 새우잡이, 조개채취 등 어로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생업을 잃게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
정부와 NGO가 끈질긴 설득과 대안 제시로 입법을 성사시켰다.( 한국일보」,
2000. 8.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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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한 매립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법 제9조(면허)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

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습지보호지

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로서 연안습지를 매립할 수 있다.46) 이처럼

매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버리면 과연 남아있는 갯벌이 얼만큼이나

지켜질 것인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갯벌 보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예외금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즉,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예외 조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에 대하여는 중대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의

한 매립이나 골재채취 등이 금지된다 로 개정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

도는 변경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신설하든지 또는 습지보전법을 특별법

화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어서라도 다른 법률에 의

한 습지지역의 용도변경은 막아야 한다.

6 . 법률의 경과조치

법률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습지보전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

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는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

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매립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서도 제8조(습

지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개정되었으면 한다.

46)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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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환경영향평가 의무 조항의 신설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특히 갯벌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내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습지보전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습지보전법 제13조 제3항47)에 부가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

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안습지에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8 . 연안습지 이용부담금의 신설

1 ) 재원조달 방법

연안습지 이용부담금이란 연안습지를 간척·매립하거나 연안습지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와 지역주민들의 생업이나 생

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연안습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부담금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재원조달 방법은 지역주민들의 생업이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이외의 목적의 연안습지 이용자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우표를

47) 습지보전법 제13조 제3항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는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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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48)하거나 또는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같은 이용료 등과 같은 연안습

지 이용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유수면 매립자나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

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우는 부담금이다. 물론 여기에는 매립

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더 이상의 매립정책은 안 된다고 주

장해온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남한의 갯벌 중 약 17%에 해당

되는 650km 2
의 갯벌이 현재 간척 진행중이며, 부득이한 경우의 갯벌 매

립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매립자에게

연안습지이용분담금을 지우자는 것이다.

사실상, 공유수면매립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매립으로 인해 일반인

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이익을 가진다. 예를 들면 매립면허를 받

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 중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조사비·설계비·순 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에 상당하는 만큼의 매립지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인정하고 있다.49)

그리고 매립면허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가소유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면허자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면허자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

어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50) 그리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권취득 문제

와 관련하여 매립 면허자는 매립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총 공사비 외에

도 별도로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 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보장받고 있다.51)

48) 물새 사냥시에는 물새우표(duct stamps) 를 구매하여야 하며, 이 매상고는 이
동 물새를 위한 서식처를 보호하는 기금으로 사용된다(Migratory Bird Hunting
and Conservation Stamp Act (16 U.S.C. 718), Wetlands Overview : Federal and
Sate Policies, Legislation , and Proams, U. S. General According Office,
Washington, 1991. p.23.

49)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50)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제1항.
5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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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체적인 실행 방법

공유수면매립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는 특혜

를 받은 만큼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유

수면매립 사업자에게 사업이익의 몇 %에 이르는 연안습지지원분담금

을 물리도록 하면 보다 현실적인 연안습지 보전사업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 습지보전법에 공유수면사업 시행자,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지역주민들의 생업이나 생활

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연안습지를 이용하는 자

에게는 연안습지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 한다 는 조항을 만들어 현실적

인 연안습지보전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Ⅴ. 맺음말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인 습지보전법이 1999년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연안습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개발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 국토확장과 식량증산을 위해 희생되었다.

연안습지의 파괴로 인한 피해는 일부 어민들의 차지였을 뿐 그다지 큰

국내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무지가 우리의 갯벌을

파괴하는 큰 요인이었다. 지금의 경우에도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법령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로 인

하여 우리의 연안습지가 제대로 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습지보전법과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를 조율함과 동시에 습

지보전법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간다면 남아있는 연안습지의 보

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습지보전법 상의 연안습지의 범위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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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갯벌관리를 위해 조간대 지역이 아니라 갯벌과 그 주변부까지로 확

대하여야 한다. 둘째, 습지보전법의 행위제한 조항에 매립이나 간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셋째,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면적

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내에 명시적

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안습지이용부담금을 연안습지

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연안습지 자원의 보

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였으면 한다. 다섯째, 이 법 시행이전에 계획된

매립사업에 대한 법률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

섯째,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람사협약상 습지의 범주에 속하는

연안습지는 람사습지 목록의 등재를 의무화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의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은 습지보전법을 특별법화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습지연구소가 설립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습지 관리가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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